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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토 지 행 정

협소한 국토면적에 비하여 과다한 인구가 집중함으로써 각종 부동산의 투기,

개발이익의 사유화, 부동산거래의 음성화 등이 상존하였으나, 1989년도 말부터

현재까지 국가의 토지 공개념 제도의 추진과 정착을 위한 제도의 법제화 및

행정관청의 지속적인 추진 노력 등으로 현재는 부동산의 제반 여건이 양성적

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1.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가. 개별공시지가의 개념

개별공시지가는 국토해양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

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개발․공급한「표준지와 지가산정 대상토지의 지가 형성 요

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토지가격비준표)」상의 토지 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

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지 공시지가에 곱하여 산정한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

㎡)으로 매년 1월 1일, 7월 1일을 기준하여 연 2회 산정한다.

나. 관계법령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5조

■ 개별공시지가조사․산정지침(국토교통부 지침)

다. 지가산정 및 결정 절차

개별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
→

감정평가사

검 증
→

주민열람 및

의견접수

→ 
감정평가사

정밀검증
→

부동산평가

위원회 심의
→

개별토지가격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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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구(區)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동산평가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당연직(총무국장,

도시국장, 건축과장, 세무과장, 토지관리과장) 6명과 위촉직 8명 등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토지가격산정에 관한 비교표준지 선정의 적정성, 토지가격

비준표에 의한 가격조정율의 적정 및 지가산정의 적정여부를 심의하였으며

표준지심의 1회, 산정지가 및 의견제출 가격 심의 2회, 이의신청가격 심의 1회,

연 4회 운영하였으며, 그 현황은 다음과 같다.

〈 산정지가 적정심의 현황 〉
(단위 : 필지)

심 의 회 수 심 의 필 지 수 지가조정 필지수

2 45,924 4

〈 주민열람 및 의견접수 처리 〉
(단위 : 건)

열람건수
의 견 접 수 심 의 조 정

계 상향요구 하향요구 계 상향조정 하향조정 기 각

2,658 31 7 24 31 1 3 27

〈 이 의 신 청 처 리 〉
(단위 : 건)

이 의 신 청 접 수 심 의 조 정

계 상향요구 하향요구 계 상향조정 하향조정 기 각

120 29 91 120 6 24 90

마. 2012년 개별공시지가 조사 필지 및 지가현황

〈2012년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 필지 〉
(단위 : 필지)

총 필지
조 사 대 상

계 과세대상 국·공유지

47,167 45,924 37,890 8,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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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가 현 황 〉
(단위 : 천원/㎡)

구분
상 업 지 역 주 거 지 역 공 업 지 역 녹지지역

소 재 지 금액 소 재 지 금액 소 재 지 금액 소 재 지 금액

최고 장전동 414-12 6,115 장전동 643-110 3,480 회동동 517-85 156 금성동 547-12 276

최저 남산동5-3 612 회동동 산83 152 회동동산31 93 금성동 산5-17 3

〈 금정구 연도별 개별공시 지가상승률 〉
(단위 : %)

연 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지가상승률 증5.80 증6.0 증5.6 감0.8 증0.9 증2.0 증5.3

바. 개별공시지가의 활용

개별공시지가는 다음과 같이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

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제 도 적 용 범 위 적용개시일

국 세

양 도 소 득 세 양도가액 산정을 위한 기준시가 1990. 5. 1.

상 속 세 상속재산가액 산정을 위한 기준시가 1990. 5. 1.

증 여 세 증여재산가액 산정을 위한 기준시가 1990. 5. 1.

종합 부동산세 과세표준액 결정자료 2005. 1. 5.

지 방 세

재 산 세 과세표준액 결정자료 1996. 1. 1.

등 록 세 과세표준액 결정자료 1996. 1. 1.

취 득 세 과세표준액 결정자료 1996. 1. 1.

토지공개념제도 개 발 부 담 금 개발사업 개시시점 및 종료시점의 지가 1993. 8.11.

기 타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 산정기준 2000. 7. 1.

개발제한구역내토지매수 개발제한구역내 매수대상토지 판정기준 2000. 7. 1.

국․공유재산의사용료 사용료 산정을 위한 토지가액 1990. 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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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지 적 관 리

지적이란 국토의 전반에 걸쳐 일정한 사항을 국가 또는 국가의 위임을 받은

기관이 등록하여 이를 국가가 지정하는 기관에 비치하는 기록으로써 국가의

기본 중 하나인 토지를 유지 관리하며 주민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분야로

지적제도와 지적행정이라는 행정과 기술이 결합되어 있다.

토지의 일정사항을 조사․측정하여 공부에 등록․관리하는 지적업무는

KLIS(한국토지정보시스템)과 GPS(위성항법시스템) 위성을 통한 위치결정 등

으로 신속․공정․정확한 토지기록관리는 물론 지적자료의 관련 정보 공유로

국가기반사업 및 제반행정의 기초 자료가 될 것이다.

1. 현 황

가. 면 적

구(區) 전체 토지면적은 약 65.19㎢으로 지목별 및 지역별 등록현황은 다음과 같다.

〈 지 목 별 분 포 현 황 〉

구 분 지 번 수 면 적 (㎡) 구 분 지 번 수 면 적 (㎡)

계 46,561 65,191,609.3 제 방 48 25,357

전 1,806 985,957 하 천 277 1,642,184.7

답 4,386 3,628,486 구 거 1,010 736,259.1

목 장 용 지 9 1,968 유 지 72 58,199

임 야 2,958 40,934,295.5 수 도 용 지 658 2,063,542.1

대 26,046 6,906,277.3 공 원 44 68,926.6

공 장 용 지 278 546503.8 체 육 용 지 98 1,370,289

학 교 용 지 187 1,230,212.3 유 원 지 7 229,307

주 차 장 92 37,096.2 종 교 용 지 115 203,992.6

주유소용지 62 40,784.3 사 적 지 8 1,987

창 고 용 지 27 20,265 묘 지 120 124,136

도 로 7,918 3,811,675.9 잡 종 지 304 252,133.9

철 도 용 지 31 271,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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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별 토지 현황 〉

구분
동명

토 지 구분
동명

토 지

지번수 면 적(㎡) 지 번 수 면적(㎡)

계 46,561 65,191,609.3 선 2,439 5,773,890

서 7,933 1,680.166.3 두 구 4,025 6,268,691

금 사 1,653 1,502,409 노 포 2,737 4,831,676

회 동 1,912 4,009,474.9 청 룡 1,721 6,080,103.8

오 륜 1,198 6,780,765 남 산 4,226 3,640,400.8

부 곡 6,524 3,958,663.5 구 서 3,857 6,239,808.4

장 전 6,622 6,012,768.6 금 성 1,714 8,412,792

나. 지적공부 및 도시계획 열람도 현황

우리 구(區)에서 보관 관리하고 있는 지적공부와 건축물대장 및 도시계획 열람도는

다음과 같다.

〈 토지(임야) 대장 현황 〉

구 분 계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 연명부 경계점좌표

등록부일 반 집합건물

전 산 화 일 114,740 44,179 2,382 5,784 60,700 1,695

카 드 74,539 49,785 3,056 6,252 15,446 -

부 책 149 131 12 6 -

〈 지적(임야)도 현황 〉

구 분 계
지 적 도 임 야 도

1/500 1/600 1/1,200 1/3,000 1/6,000

계 925 90 222 544 47 22

일람도색인표 58 7 14 26 9 2

도 면 636 83 199 296 38 20

2 부 작 성 231 0 9 222 0 0

〈 건축물대장 현황 〉

총 계
일반건축물 집합건축물

소 계 총 괄
표제부 일 반 소 계 총 괄

표제부 표제부 전유부

94,567 28,950 4,411 24,539 65,617 876 2,747 61,994



미래, 그리고 사람중심의 금정

458

〈 도시계획열람도 현황 〉
(단위 : 장)

축척
구분 합 계 1/6000 1/1200 1/600 1/500 1/3000

계 637 28 301 207 60 41

열 람 도 607 20 294 200 56 37

색 인 표 30 8 7 7 4 4

2. 지적민원

지적민원은 생활민원이라고 할 수 있는 창구즉결민원과 지적공부 이동사항을

정리하는 유기한 민원이 있으며, 2012년도 지적민원현황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지번수/통)

구 분 업 무 명 처 리 실 적

총 계 합 계 75,180

토 지 이 동

계 4,575

신 규 등 록 -

등 록 전 환 41

분 할 732

합 병 284

지 목 변 경 170

등록 사항 정정 21

등 기 촉 탁 1,258

기 타 2,069

소유권 변동

계 18,308

소 유 권 보 존 3,339

소 유 권 이 전 9,885

기 타 5,084

창 구 민 원

계 52,297

열 람

소 계 2,521

토지(임야)대장 2,521

지적(임야)도 -

등 본

소 계 49,776

토지(임야)대장 35,455

지적(임야)도 205

토지이용계획확인서 2,108

건 축 물 대 장 1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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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적업무추진

가. 부동산공부 행정정보 자료정비 추진

부동산 관련 18종(지적 8, 건축물 4, 토지가격 3, 등기 3)의 공적장부를 1종의

부동산 종합공부로 통합하는 사업으로써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관련 자료인

토지대장-지적도, 국․공유지, 토지-건축물대장 상호간 자료 불일치 및 오류사항

해소하여 공적장부 신뢰성 확보 및 대국민 행정서비스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정비대상(64,181필지)을 조사․검토 중에 있음.

나. 조상 땅 찾기

본인 또는 조상들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소유자의 관리 소홀 등으로 정확한

토지의 소재지를 알 수 없어 찾고자하는 경우에는 신분증․제적등본․가족관계

등록부․기본증명서를 지참하여 우리 구를 방문 신청하면 본인 또는 상속인

여부를 확인한 후 지적 전산망을 이용하여 토지정보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인의 궁금증을 일거에 해소하고, 상속에 의한 원활한 토지소유권이

전을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 지적정보센터 자료제공 현황 〉

구 분
신 청 건 수 자료제공 건수

건 수 인원수 필지수 면적(㎡)

국토정보센터 197 243 755 556,379.8

다. 측량기준점관리

측량기준점은 국가기준점(수준점, 삼각점), 공공기준점, 지적기준점(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근점)을 말하며 토지의 경계를 결정하는 지적측량의

기준이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시가지와 택지개발사업지구 등의 높은 정확도가

요구되는 지역에 있어 지적삼각점 및 지적삼각 보조점을 설치하게 되는 것으로

2012년도에는 기준점 관리의 정확성을 기하고자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기준점

관리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측량기준점의 정확도를 높이고 지적측량에 대한 신뢰성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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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점 관리 현황 〉

구 분 계
국가기준점 지적기준점

수준점 삼각점 삼각점 삼각보조점 도근점

점 수 2,767 7 9 11 52 2,688

라.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100여년 전 일제시대에 평판과 대나무자로 측량하여 작성 된 종이지적을 지

금까지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최신측량기술 및 국제표준의 디지털화에 맞지

않고, 지적도상 경계와 실제경계 불일치로 경계분쟁 및 재산권행사 제약 등에

따른 국민 불편사항 해소와 세계측지계에 의한 다목적 디지털 지적구현의

필요에 의하여 재정된『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12년 ~ 2030년

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우리구는 2013년 남산1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여 전 국토의 디지털화로 IT 강국으로의 국가품격 강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

※ 남산1지구 사업개요 : 남산동 130-1번지 일원(226필지, 136천㎡)

마.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

현재 토지소유권이 2명이상 명의로 되어 있어 소유권행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공유토지에 대하여 간편하게 토지를 분할하여 소유권행사에 편익을 도모

하고, 토지의 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임.

- 사업기간 : 2012년 5월 23일 ~ 2015년 5월 22일(3년간)

- 대상토지 : 공유자 총수의 1/3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공유토지

〈 2012년 공유토지분할특례법시행 실적 〉

민 원 신 청
분할개시결정 측량완료 분할개시 등기촉탁

건 수 필지

10 24 24필지 24필지 24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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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부동산 투기억제

1. 토지거래계약허가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적인 개발과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여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을 토지

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하여 국토를 합리적이고 효율성 있게 이용하도록 하는

토지거래허가제도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개발제한

구역은 1998년 11월 25일부터 도시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는 2007년 5월 23일부터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개발제한구역에 대하여는 2011년 5월 30일

전부해제 되었다.

현재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서 금사재정비촉진지구(뉴

타운)인 서 금사 부곡 회동동 일원 1,508,340㎡만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허가구역 내 아래 면적 이상은 반드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 하며 토지거래계약허가 건수는 다음과 같다.

〈 허가 받아야 할 면적 〉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180㎡ 초과 200㎡ 초과 660㎡ 초과 100㎡ 초과

〈 허 가 현 황 〉
(2012. 12. 31.현재)

연 도 별 토 지 거 래 허 가(건)

2007년 165

2008년 235

2009년 96

2010년 68

2011년 21

2012년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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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거래계약 신고

부동산 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이중계약서 작성 등 잘못된 관행을

없애고 부동산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2006년 1월 1일부터 부동산 실거래가격신고 의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 부동산거래계약신고 현황 〉

(2012.12.31.현재)

년 도 거래계약신고 현황(건)

2012년 5,760

3. 부동산거래계약 검인

부동산등기법에 의거 1988년 10월부터 부동산의 매각 또는 교환 시에는 계약서

상에 부동산소재지 관할구청장의 검인을 받도록 되어 있었으나 2006년1월1일

부동산 실거래가격신고 제도 시행 이후 부동산거래계약 원인이 매매가 아닌

경우에만 부동산계약 검인을 하고 있다.

〈 부동산매매계약서 검인현황 〉
(2012.12.31.현재)

년 도 검 인 현 황(건)

2012년 2,123

4. 부동산중개업 관리

중개수수료 초과 징수 및 무등록 중개행위등 부동산중개시 불법 행위를

근절시키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정착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구에서는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으로 위법행위에 대해 행정조치하는 등 중개업자의 불

법 행위로 주민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중개업자들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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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 개 업 자 현 황 〉

(단위 : 개소)

계 중 개 사 중 개 인 법 인

371 339 31 1

〈 중개업자 지도단속 실적 〉

(단위 : 건)

계 등 록 취 소 업 무 정 지 과 태 료 시정조치등

31 2 22 7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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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도로명주소 관리

도로명주소는 도로에는 도로명, 건물에는 건물번호를 부여하여 도로를 기

준으로 설정한 국제적으로 보편화된 편리한 주소체계이다. 도로명주소는 지번

주소 체계의 문제점 해소 및 국제적으로 보편화된 주소체계의 도입 필요에 따라

2011년 7월 29일 전국 동시고시를 거쳐 법적주소로 사용하고 있으며 2014년부

터는 전면 사용 될 예정이다.

1. 도로명주소 현황

가. 도로구간 현황(위계별) (2012. 12. 31. 기준)

계 대로 로 길

537 1 76 460

나.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2012. 12. 31. 기준)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지역안내판

1,452 24,220 18

2. 법률 주요 제정(개정) 현황

가. 도로명주소등 표시에 관한 법률 제정 : 2006년 10월 4일 법률 제8027호

나. 도로명주소법 일부개정 : 2009년 4월 1일 법률 제9569호

라. 도로명주소법 일부개정 : 2011년 8월 4일 법률 제10987호

다.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일부개정 : 2011년 9월 29일 대통령령 제23167호

마.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일부개정 : 2011년 12월 30일 대통령령 제23450호

3. 추진과정

도로망체계구성 → 도로명부여 → 건물주출입구조사 → 도로기초번호부여 → 건물번호부여

↓

기본지도 및

약 도 제 작
← 전산시스템구축 ←

도로명판 및 건물

번호판 제작 설치
←

도 로 명

확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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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12년 주요 추진실적

가. 도로명주소 홍보

■설맞이 도로명주소 홍보 캠페인(노포동버스종합터미널)

■공용차량(23대)을 활용한 도로명주소 홍보(홍보용 스티커 부착)

■택배 등 운송업체 대상 홍보 및 홍보물 배부(13개 택배업체)

■어린이집 영 유아 대상 도로명주소 홍보(어린이집 126개)

■제2회 금정산성 막걸리축제 지원 및 도로명주소 홍보

■부동산 중개업자 교육 연계 도로명주소 홍보(중개업자 307명)

■도로명주소 시행 1주년 홍보(구서역 일원 거리 캠페인)

■산업체 근로자 대상 도로명주소 홍보(290여개 산업체 근로자 2,350명)

■다량 우편물 활용 도로명주소 홍보(재산세 고지서 등)

■승강기용 도로명주소 홍보 스티커 부착(1,033개)

나.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관리

■광역도로 도로명판 도로명판 39개 설치

■우리 구 관리 도로구간 내 도로명판 156개 설치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일제점검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지역안내판

1,452 24,220 18

■도로명판 로마자 정비 및 ‘길’급 도로구간 내 도로명판 추가설치

▷로마자 정비 94개, 추가설치 35개

■이면도로용 도로명판 5개 설치

5. 도로명주소 표기방법

도로명주소 표기는 광역시, 자치구명, 도로명, 건물번호, 상세주소, 참고 항

목 순으로 표기하며, 참고 항목은 괄호를 하고 공동주택이 아닌 건물은 법정

동(法定洞)의 이름, 공동주택인 건물은 법정동의 이름과 공동주택의 이름을 표

기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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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의 구분

가.도로명판: 도로명과 기초번호 등을 안내하기 위하여 제작·설치하는 표지판

나.건물번호판: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안내하기 위하여 제작·설치하는 표지판

다.지역안내판: 도로명주소안내도를 이용하여 일정한 지역을 안내하기 위하여

제작·설치하는 알림판

라.기초번호판: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이용하여 건물이 없는 장소나 교통신호등,

가로등 등과 같은 도로시설물의 위치를 안내하기 위하여 제작·설치하는 표지판

7. 도로명주소 사용에 따른 생활변화

위치정보 기능이 미미한 지번주소의 문제점을 해소한 도로명주소의 도입으로

위치찾기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통신, 택배, 재난, 구조, 방범 등 공공 및 민간

분야에서 신속 정확한 위치 찾기를 통해 주민의 생명 및 재산보호와 기존의

지번주소체계에서 발생하던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등의 효과를 기대

할 수 있으며,

국제적으로 보편화된 도로명방식의 도로명주소 사용으로 우리 구를 찾은

관광객 투자자 등 외국 방문객에 편의를 제공하고 국제적인 이미지 제고를 기

대할 수 있다

8. 향후 추진계획

법적주소인 도로명주소의 안정적인 조기정착을 위해 도로명주소에 대한 인

지도를 높이고 주민들이 실제 생활에서 쉽게 활용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

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를 추진하며,

도로명주소 활용시 주소사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현장에서 신속 정확한 도

로명주소 정보제공을 위한 인프라 확충을 위해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을 추가

설치하고 유지 관리해 나가야 한다.

도로의 신설 변경 폐지로 인한 도로명 및 도로구간의 부여 변경 폐지 및

건물의 신축 철거 등으로 인한 건물번호의 부여 변경 폐지 등 도로명주소의

변동사항이 생겼을 경우 이를 국가주소정보시스템(KAIS)에 신속히 반영하여

도로명주소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2014년 도로명주소 전면사용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고 도로명주소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전 행정력을 동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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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지적현장 민원실 운영

우리 구(區)에서는 부동산 등기 신청과 관련한 구비서류 작성 및 등기 신청 시

구청과 등기소를 수차례 방문하는 등의 민원불편을 해소하고,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3년 3월부터 부산지방법원 금정등기소 내에 『지적현장민원

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가. 장 소 : 부산지방법원 금정등기소 2층(☎519-4977)

※ (주 소)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강로 539

나. 주요업무

①토지(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 소유권 정리 ②토지(임야)대장 등본 발급

③지적(임야)도 등본 발급 ④건축물대장 등본 발급

⑤개별공시지가확인서 발급 ⑥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⑦부동산매매계약서 검인 ⑧부동산실거래가격 신고

⑨등록세, 취득세 납세고지서 발급

다. 운영 실적
(단위 : 건)

구 분
년 도 지적업무민원 세무업무민원 비 고

2007년 26,091 6,331

2008년 25,527 5,379

2009년 22,983 2,889

2010년 34,741 1,565

2011년 33,879 650

2012년 33,622 595




